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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

1. 관련 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)

2.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

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, 건설현장 점검 · 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

관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

소요되는 임대비용*은 한시적(12월~2월)으로 사용가능

* 천막,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(설치 및 해체비용) , 컨테이너(임대비용)

※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

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,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

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

나.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

의 임대 비용(단, 근무환경 개선,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

경우라면 사용 불가)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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